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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불철저

관 계 기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SH공사 일상감사 시행

내규 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을 [표 1]과 같이 ‘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4,045개 사업의 일상감

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이 3,362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계 4,045 310 1,183 147 1,245 87 1,224 59 393 17

1 주요사업과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25 92 177 49 156 28 153 14 39 1

2 안전에 관한 사항 7 2 1 1 1 0 4 1 1 0

3 계약에 관한 사항 3,362 178 969 82 1,040 50 1,013 33 340 13

4 예산·회계·결산·자금에 관한 사항 44 8 15 6 14 1 12 1 3 0

5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60 18 11 5 21 5 22 7 6 0

6 인사에 관한 사항 47 12 10 4 13 3 20 3 4 2

한편 SH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사’에 해당되며, 지방공사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SH공사「일상감사 시행내규」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사업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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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내규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할 때는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일상감사 할 때는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등이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검토하고 위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적시하여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에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 일상감사한 3천만원

초과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제안서 평가기준 등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게 발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담당자의 계약 관련 규정 미숙지와 지방계약법령 등의

교육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저촉되어 발주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1 2015 ᚁᚁ 제작 및 송출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정량적 평가 각 항목의 배점한도

는 정량적 평가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정량적 평가 일부 항목의 배점이 정량적 평가 전

체배점의 30%를 초과하여 정함

2 2015 ᚃᚃ 관리용역

3 2015 ᚅᚅ 인식 조사용역

4 2016 2016년도 ᚇᚇ 관리용역

5 2016 2016년도 ᚈᚈ 관리용역

6 2016 ᚋᚋ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7 2016 ᚌᚌ기록화 용역

8 2016 ᚍᚍ활성화 용역

9 2016 ᚎᚎ지침 수립용역

10 2017 ᚐᚐ시스템 구축사업

11 2018 2018년 ᚑᚑ제작용역

12 2018 2018년도 ᚒᚒ운영용역

13 2018 ᚓᚓ방안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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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관련 규정 저촉사항 비고

14 2015 ᚕᚕ 분석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또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제안요청서에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15 2015 ᚖᚖ 관리용역

16 2015 ᚗᚗ전략 수립용역

17 2015 2015년 ᚘᚘ 조사용역

18 2015 2015년도 ᚙᚙ 제작용역

19 2015 2015년 ᚛᚛ 운영 대행용역

20 2016 2016년 ᚜᚜사업 운영용역

21 2016 2016년 ᚠᚠ 조사용역

22 2017 ᚢᚢ계획 수립용역

23 2017 ᚣᚣ 운영관리용역

24 2015 ᚤᚤ 분석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의 고

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 제안요청서에 협상순서 결정방법(동점자 처리기

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25 2015 ᚧᚧ 관리용역

26 2015 ᚦᚦ 진단용역

27 2015 2015년 ᚫᚫ 운영 대행용역

28 2016 ᚬᚬ 운영 위탁용역

29 2016 2016년 ᚮᚮ사업 운영용역

30 2016 2016년 ᚱᚱ 제작용역

31 2016 2016년 ᚸᚸ 컨설팅용역

32 2016 ᚻᚻ방안 연구용역

33 2016 ᛈᛈ전략 수립용역

34 2016 ᛒᛒ방안 연구용역

35 2016 ᛔᛔ전략 수립용역 

36 2016 ᛗᛗ지침 수립용역

37 2017 ᛝᛝ 운영 위탁용역

38 2017 ᛠᛠ계획 수립용역

39 2017 ᛢᛢ 운영관리용역

40 2017 2017년 ᛣᛣ사업 운영용역

41 2017 ᛤᛤ 행사 운영용역

42 2017 2017년도 ᛥᛥ 제작용역

43 2017 ᛨᛨ모델 개발용역

44 2017 ᛩᛩ방안 수립용역

45 2018 ᛪᛪ방안 연구용역

46 2018 ᛭᛭전략 수립용역

47 2015 2015년 ១១ 제작용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협상적격자를 70점 이상으로서 고득점순 상위 3

개 업체로 제한함

48 2016 2016년 ២២ 제작용역

49 2018 2018년 ៤៤ 제작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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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